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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국 언론학(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의 역사는 1869 년 처음으로 저널리즘 

교육을 시도했던 워싱턴 대학(Washington College, 지금은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에서 찾을 수 있다.1) 미국의 초기 언론학 교과과정에 특기할 점은 언론법이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즉 최초의 종합적인 저널리즘 커리큘럼으로 소개 됐던 

펜실베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휘튼 비즈니스 대학의 1893~1894 년 

교과과정에는 명예훼손법(Law of Libel)이 개설되어 학점을 인정하였다.2)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총장 Charles W. Eliot 은 Joseph Pulitzer 의 신문대학 설립 제의를 받고 

준비한 교과 과정 안에 언론법(The Law of Journalism)을 주요과목으로 포함시켰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 최초로 독립적인 신문대학을 인정한 미주리 대학교의 1908 년 전문 직업과목 

가운데 "신문법"(Newspaper Jurisprudence)이 들어 있다."3) 

1910~1920 년대에 저널리즘 과를 정식으로 설립해서 강의를 했던 스탠포드, 일리노이 

그러고 미네소타 대학교에서도 "신문과 잡지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언론법 

강좌를 개설했다.4) 

왜 미국은 언론학 특히 신문학의 초기부터 언론법을 주요 과목으로 인정해 강의를 

하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콜롬비아 대학교에 신문대학을 세운 Pulitzer 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1904 년 신문대학을 세우려는 그의 계획에 대해 비판어린 의견에 나름대로 답을 하면서 

Pulitzer 는 언론법의 중요성을 저널리즘의 교육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법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분야의 법을 저널리즘 학생이 마스터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실 필요하지도 않다… 정규 법과학생은 법의 원칙뿐만 아니라 실제와 전례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저널리스트는 일반 국민의 권리와 복리에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의 원칙과 

이론 그리고 응용 등을 배우면 충분하다."5) 

Pulitzer 는 덧붙여 쓰기를 변호사업을 미래의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저널리즘 전공 

학생에게 필요치 않는 것은 때고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주의깊게 전문적으로 꾸민 

언론법 과목은 전적으로 실용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최고로 유용한 것이다. 어느 과목도 이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법은 문명의 토대요, 자유의 규제요, 질서의 수호자이며 

정부의 기본 틀이다. 한나라의 정의를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고 정의야말로 모든 

정부의 최고의 시험대라고 하겠다."6) 

Pulitzer 는 교과과정으로서 언론법의 실질적인 가치는 무엇보다도 언론인이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취재 보도를 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특수한 법률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보다 넓게는 언론법을 공부함으로써 미국의 법제도와 

법률기관의 기능과 목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7) 

100 년이 넘는 미국의 언론학 교육에서 언론법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정식인가 받은 

언론학과의 교과과정에 언론법은 거의 대부분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즉 1996 년에 나온 

미국의 저널리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정식 인정받은(accredited) 저널리즘 프로그램 

중에서 92%가 그리고 비인가된(non-accredited) 프로그램 중의 83%가 언론법(Journalism 

Law)을 저널리즘 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요구하고 있다.8) 

이 같은 언론법의 비중은 결코 놀라운 것은 아니다. 언론학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토론이나 

회의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서 언급되는 교과과정은 언론학에 필요한 지식의 영역 중에서 "병적인 

구체적인 문제"를 학생들이 알아야 할 중요점으로 꼽고 있다.9) 

본 논문에서 절자는 1985 년 이후 미국의 언론법 교수로서 강의, 연구 그리고 언론법 관련 

단체에 관여하면서 느낀 경험을 중심으로 미국의 언론학 교과과정 속에서 언론법의 교육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언론법의 개념을 파악, 정의하고 언론법의 강의 개설을 알아보면서 

언론법이 최근에는 반드시 언론학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강의의 성격과 언론법 교수 등의 자격 등에 대한 현황과 언론법 교과서의 출판과 교과서 

이용의 장 · 단점과 언론법의 강의세목(Syllabus)을 통해서 실제 어떠한 주제가 주로 강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이 논문은 미국의 언론법 교수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필자가 미국언론학회(AEJMC)의 언론법 분과와 국제언론학회(ICA)의 

커뮤니케이션법제 분과의 책임을 맡아, 지난 수년간 관여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Media Law 

Notes(AEJMC 의 언론법 분과 뉴스레터)와 학술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된 언론법 강좌에 대한 

페이퍼를 통해서 읽은 자료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Ⅱ. 언론범의 개념과 정의 

  

특별히 언론에만 국한해서 적용되는 특수한 법이 미국에는 거의 없다. 어느 면에서 

"언론법" 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마치 일반 미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특별한 법이 언론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수정헌법 제 1 조에 보장된 언론 표현의 자유가 미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지 언론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면 당연한 것이다. 지극히 제한된 경우에 취재원 보호나 경찰 등의 법 집행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습수색 등으로부터 언론사를 보호하는 법 등이 제정, 집행되고 있음은 하나의 

예외이지 미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10) 

그리고 TV, 라디오, 케이블 방송에 대한 연방법의 규제는 특수한 방송의 성격과 책임 등에 

근거한 언론의 자유와 공적인 이익(public interests)의 균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11) 요컨대 제한된 몇 개의 법을 제외하고 미국의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수세기에 

걸쳐서 발전된 다방면의 일반적인 법규제의 산물이다. 

예를 든다면, 명예훼손 법이 언론사를 그 주요대상으로 해서 생긴 것은 아니다. 물론 "미국에서 

명예훼손은 언론사에 대한 가장 최초의 소승사건의 사유가 됐으며, 아직도 언론이 당면하는 가장 



흔한 법적인 위험이다. 분명 명예훼손은 직업 언론인들에게 하나의 직업상의 위험이라고 

하겠다."12) 그러나 명예훼손 법은 하나의 민사적인 배상이 관여된 불법행위의 일부로 수백 년에 

걸쳐 이미 존재해 왔다. 사실 미국의 법대에서는 명예훼손이나 그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침해사건 

등이 불법행위(torts)라는 과목으로 법대 1 학년 학생들에게 강의되고 있다.13)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헌법을 강의하는 정치학과나 법대 등에서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 지고 있다. Yale 법대의 

경우, 헌 법학 과목과 "Bill of Rights"라는 과목 등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등을 분석 강의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깊이 있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직접적인 강좌로는 

"The First Amendment "와 "Free Speech, Telecommunications and Cyberspace" 등이 있다.l4) 

"언론법"이라는 과목은 어느 면에서 오랫동안 여러 학문 분야에서 강의되는 언론에 관한 

규제법을 중심으로 생긴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언론학의 시작과 더불어서 Pulitzer 의 

주장대로 보다 언론에 관련된 전문직인 규제를 이해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언론법은 

미래의 기자나 편집인들로 하여금 직업상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주목적이 있다."15) 

언론법이 언론학의 시작과 더불어 주목을 끌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언론산업의 성장과 그에 

수반된 법적인 제문제들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때문이라고 하겠다. 

19 세기 후반에 나온 Samuel Merrill 의 Newspaper Libel 은 미국 언론법(Journalistic 

Law)의 창시적인 것으로 "병원, 의회와 법 평론가들이 점점 불법행위, 재산권, 계약 그 FL 고 

다른 법분야와 관련된 언론의 특별한 점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었다.16) 

미국에서 언론사의 특수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이같은 인식의 증가는 신문사들의 갑작스런 

증가와 이에 따라 신문이 일반사람들의 사적, 공적인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 따른 

것이었다. 황색 저널리즘에 따른 프라이버시권리를 주장하는 논문이 1890 년에 Harvard Law 

Review 에 나왔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17) 

개념적으로 "언론법"의 정의는 한 마디로 언론의 자유와 법적인 규제 사이의 긴장과 균형을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정보를 수집 전달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명예훼손을 포함해 정보접근권 그리고 언론의 기업관련 규제도 해당된다. 최근에는 광고, 

홍보(PR)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규제 등이 주요한 논제로 언론법에 부각되고 있다. 

  

Ⅲ. 언론법의 커리큘럼 

  

학부의 언론학에 있어 언론법의 커리큘럼은 언론학과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학부의 학생들에게 언론법 강좌는 매개 정식으로 언론법을 배우는 유일한 기회이다. 

그래서 언론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강의하고 있다. 최근의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언론법 

교수가 강의하는 10 개의 주요 주제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의 교수가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언론법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명예훼손, 수정헌법 제 1 조 이론, 자유언론과 공정한 

재판, 프라이버시침해, 정보접근권, 저작권, 방송규제, 취재원 비밀의 보호권, 광고 등이 열거되고 

있다.18) 흥미로운 것은 많은 언론법 교수들이 케이블 TV 와 뉴미디어에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19) 



필자 학교의 경우 신문 방송을 중심으로 예비 언론인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인문사회과목 수강을 강조하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게 하는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법은 전공을 불문하고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MCO 402: 

Mass Communication Law"로 명칭된 필자 학교의 언론법 과목의 목적은 "신문과 라디오 TV 

방송의 권리, 특권과 의무에 대한 법적인 면"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16 주에 걸쳐 매주 3 시간씩 3 학점 언론법 강의를 하고 있다. 필자의 강의개요에 나와 있는 

강의목적 등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미국언론법의 교과과정의 한 실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언론법 강의의 기본 가설은 미국의 언론 자유와 관련된 법적인 보호와 제약을 인지하는 

것이다. 즉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구제를 요구할 때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언론이 어떤 것을 발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언론 전공 학생들은 알아야 한다. 

언론법은 항상 정지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변하는 원칙들이며 이는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서 언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국언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령과 판결들이 언론법 강의의 주요 초점이 되고 있다. 

한편 필자는 미국법 위주의 언론법 강의와 연구에서 탈피하여 미국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언론의 법규제에 대한 비교국제법적인 문제를 

강의에 넣고 있다. 필자는 미국의 언론법이 국제적인 영향을 여러모로 미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 미국 언론기관의 병적인 문제점을 고려해서 MCO 402 과목에 이를 추가해 새로이 

나타나는 국제적인 언론법 논제를 검토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미국법의 장 · 단점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생각이며, 이에 이 같은 

언론법 강의의 새로운 방법을 1993 년 미국 언론학회의 언론법 Newsletter 인 Media Law 

Notes 를 통해서 주장한 바 있다.20) 

강의방법은 주로 기본적인 법원칙이나 이론을 강의시간의 주제에 따라 학생들에게 소개, 

설명하고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분석한다. 학생들에게 매시간마다 주 교과서와 부교재(필자가 매 

학기마다 준비한)의 예정된 읽을 과제를 내주고 있다. 물론 이 수업준비의 주된 것은 교과서에 

언급된 주요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며 따로 필자가 선정한 주요 주 법원이나 

연방고등 법원의 판결을 읽고 강의시간에 토의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학기의 언론법 

강의의 명예훼손 주제에는 70 여 개가 넘는 법원판결을 분석 토론하고 있다. 여기에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21) Gertz v. Rovert Welch, inC.,22) Philadelphia Newspapers v. 

Hepps23)와 Milkovich v. Lorain Journal4)과 같은 중요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문을 읽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Neutral reportage"(중립 보도)를 수립한 제 2 순회 연방고등법원 사건인 

Edwards J. National Audubon Society 와 "innocent construction"(명예훼손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원칙을 인정한 일리노이주 대법원 판결인 John v. Tribune Co. 26)와 Chapski v. 

Copley Press27)도 학생들에게 case briefing(판결문 요약)을 숙제로 내주고 수업 중에 토론을 

하게 하고 있다. 

미국 언론법의 비교국제법적인 관점에서 필자는 영국, 호주, 인도 등의 법원 판례들을 소개 

분석하고 어떻게 미국의 언론법이 외국의 판결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와 국제법상의 명예훼손 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교재를 읽을 것을 요하고 있다. 즉 Peter F Carter-Ruck 과 Harvey N.A. Starte 가 쓴 Carter-

Ruck on Libel and Slander (5th ed. 1997)의 chapter 25 와 26 을 학생들에게 권하고 있다. 

다국적 미국언론사와 관련된 판결들도 강의의 토론주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의 

언론사가 영국의 법원에 소승을 당한 후 영국의 법원판결을 미국의 법에서 인정, 집행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사건 28)과, 이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각도의 미국 수정헌법 제 1 조와 

외국 언론법과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사건 29)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외국정부의 

발표문을 미국언론이 보도해 명예훼손이 된 경우, 공정보도특권(fair report privilege)을 통해 

언론기관이 면책되는가 하는 문제로 필자가 강의에서 다루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토론 사건 중에 한국의 국가안전기획부가 낸 미국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대한 

발표문으로 생긴 Lee v. Dong-A Ilbo 사건이 있다. 30) 

그리고 이 사건과 매우 상치된 판결을 최근 강의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다.31) 

필자의 언론법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는 일반 다른 언론법 교수들과 대동소이하다. 언론 

표현의 자유를 헌병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소개하는 이론, 원칙중심의 "표현의 자유 과거와 

현재"를 학기 첫 2 주에 강의한다. 

다음에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3 주에 걸쳐 다루고 기자의 취재원 보호특권을 1 주, 

음란물규제 1 주, 법정취재와 언론법을 1 주 반, 정보 접근권을 1 주 반, 미디어 액세스권 1 주, 

광고법 1 주 반, 방송법을 3 주~3 주 반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있다. 

강의방법은 주로 교수가 주제에 대한 일반 원칙과 이론을 소피하고 미국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관련 연방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주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을 이용해 실제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고 규제되는지를 알아본다. 물론 필자의 역할은 학생들의 판례분석을 

비판적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며 판결들이 왜 언론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나왔는지를 

정치적, 사회적, 법적인 이해관계를 광범위하게 연결, 이해시켜 주는 것이다.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학생이 기자 혹은 편집인, 신문 방송의 경영민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읽은 판결을 적용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데, 판결에 대한 "사실개요, 결정과 판결 이유" 

등을 요약(briefing)하게 하고 퀴즈시험을 실시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말보고서를 시험 외에 따로 부과하고 있는데, 기말보고서의 주제는 

일반과정 연구보고서와는 매우 다르게 실시한다. 왜냐하면 필자의 기말보고서 목적은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것을 실제 상황에 어느 정도 적용하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에 준비한 기말보고서에 대한 필자의 과제지시를 소개해 본다: 

기말보고서 과제는 "New York Times"애서 "National Enquirer", "60Minutes"에서 

"Entertainment Tonight"쇼를 포함해서, 학생이 선택한 언론매체를 유심히 관찰해 잠재적인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언론의 잠재적인 

불법행위(tort)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소송사건을 일으킬 상황을 찾는 것이다. 

기말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다루어야 한다. (1)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소승사건을 생기게 하는 언사(statements)가 정확히 무엇인가? (2) 사건해결에 열쇠가 

된 중요쟁점은 무엇인가? (3) 원고나 피고측의 변호사들이 사실심 판사 앞에서 약식판결을 신청할 



때 인용할 주요 판례들은 무엇인가? (4) 학생이 원고의 변호사인 경우에 학생이 당면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5) 마찬가지로 학생이 만일 피고의 변호사인 경우 어떠한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논제일 것인가? (6) 이 잠정적인 소송사전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말보고서의 평가기준은 선택한 기사의 적절함, 법의 분석력(인용한 사건에 중점을 

두면서), 사건결정의 토론의 질(주요 판례를 어떻게 인용하는가를 중심으로)과 논문의 구성과 

문장력이다. (이 마지막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2~3 면의 초안을 쓸 시간을 갖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초안을 읽고 다듬지도 않고서 제출해서는 안된다.) 논문은 적절히 

자료출처를 밝혀야 한다. 논문의 각주를 준비하는 지침서로는 1996 년에 나온 The Blue book :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16th ed.)을 써야한다. 

잠정적인 명예훼손 혹은 프라이버시사건이 나올 신문 혹은 잡지기사의 사본을 논문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만일 TV 나 라디오 프로그램인 경우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기술, 

또는 보다 더 좋은 것은 프로그램의 방송원고를 구해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Ⅳ. 언론법의 교재: 교과서와 부교재 

  

미국의 언론법 교과서는 현재 어느 면에서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 1920 년대에 언론학 

전공학생을 위해 나온 William G. Hale 의 The Law of the Press(1923)와 William R. Arthur 와 

Ralph L. Crosman 의 The Law of Newspapers(1928)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언론법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비록 70 년이 넘는 미국의 언론법 교과서 출판의 역사라고 해도 현재와 같은 언론법 교과서의 

붐은 아마도 지난 1960 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1969 년에 나온 판례와 평석 중심의 

Donald M. Gillmor 와 Jerome A. Barren 의 Mass Communication Law(1969)와 언론 판례를 

쉽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Harold L. Nelson 과 Dwight L. Teeter 의 Law of Mass 

Communication(1969)가 대표적인 언론법 교재였다. 특히 Gillmor 와 Barren 의 책은 언론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법대학생들을 위해서 쓴 판례교재였다. 당시에 언론법을 따로 강의하는 법대가 

없는 현실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서문에서 Gillmor 와 Barren 은 자신들의 학문적인 배경이 

언론학(Gillmor)과 법학(Barren)임을 상기시키면서 책의 공저자는 "법대의 언론법 강좌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저널리즘 학교에 새롭고 읽기 쉬운 책을 제공하는 것이 저자들의 

목적이었다."고 썼다. 1976 년에 Stanford 법대의 Marc A. Franklin 교수의 Mass Media Law 가 

법대교과서 전문출판사인 Foundation Press 를 통해서 나온 것은 분명 언론법이 미국에서 중요한 

대학의 과목이 되었음을 상징 하는 것이었다. 

현재 언론법 교과서는 매년 20 여 개가 넘는 주제로 책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세분해서 방송법, PR 과 광고법 등의 책이 각 전공학생들의 언론법 수요에 부응해 나오고 있다. 

대개의 언론법 교과서 저자들은 언론학 교수들이다. 물론 Jerome Barron 이나 Marc 

Franklin 은 법대 교수로 예외라고 하겠다. 가장 최근에 나온 communication and the 

Law(1998)는 필자가 미국의 언론법 교수들과 함께 Communication Law Writers Group 으로써 

쓴 것으로 실제 언론전공 학생들의 주요 관심과 요구를 감안해서 쓴 것이다. 언론법 교과서 

출판의 현실은 Communication and the Law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언론법이 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수정헌법 제 1 조에서 규제와 법령, 계약법에서 헌법에 이르기까지 

법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매년 의회, 규제 기관 그러고 연방대법원은 언론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이해해야 할 많은 정보를 내놓고 있다. 언론법을 구성하는 수많은 자료와 법의 

변화성 때문에 언론법 책이 독자의 손에 닿을 때에는 이미 낡은 것이 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 책의 중요성은 한마디로 언론법의 변화를 시간에 맞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32)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학부학생들의 85%가 언론법 교수들이 집필한 인론법 교과서에 

만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언론법 교과서의 주요 장점은 읽기 쉽고 종합적이고 학부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있고 주제를 깊고 광범위하게 다루며 판결 중심의 책보다는 판례를 요약 

설명하는 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쓰고 있다. 설문응답자들은 법을 어떻게 보다 잘 

설명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에 차트와 그래프 등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33) 

필자는 매년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따로 부교재로 필자가 만든 자료집(주로 

주요 판결문과 논문 등을 모은, 최근 신문 잡지의 기사를 포함해서)을 쓰고 있다. 또한 Arizona 

Reporter’s handbook on Media Law(4th ed. 1993)와 West Publishing Co. 에서 나온 Mass 

communication in a Nutshell(4th ed. 1994)을 사용하고 있다. 주 교과서는 communication 

and the Law(1998)이다. 

일반적인 언론법 교과서 이외에 각 주마다 주의 언론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책을 부교재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일반 언론법에 관한 서적은 주로 면방판례 등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1950 년대에 나온 Norris e. Davis 의 The Press and the Law in Texas (1956)와 William F. 

Swindler 의 Nebraska Newspaper Law(1958)는 주의 언론법에 대한 관심이 상당기간 동안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가장 특기할 만한 주 언론법책 출판은 1990 년대 초반에 New 

Forums Press 에서 기획해서 펴낸 New Forums State Law Series 의 주 언론법 책들이라고 

하겠다. 아직 모든 주에 대한 책이 나온 것은 아니나 Georgia, Illinois, New Mexico, Ohio 

등의 law series 는 최근의 주법을 알 수 있는 값진 자료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학교의 경우 학부 대학원생을 필수과목으로 한 Mass Communication 

Law 과목 외에 애리조나 언론법을 중심으로 한 "Arizona Media Law"를 따로 만들어 강의하고 

있다. 이는 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깊이있게 애리조나법을 분석한다. 주 언론법을 따로 

강의하는 언론학교로서는 아마 필자의 대학이 예외적이라고 하겠다. 

책이나 자료집 이외에 필자는 American Bar Association(미국 변호사 협회) 등에서 나온 

수정헌법 제 1 조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와 미국 대법원의 언론법 관련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변론한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판결내용을 토론하면서 시청한다. 그리고 MSNBC 와 Court TV 에서 

나오는 언론법 관련 TV program 을 녹음해서 강의교재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 부교재는 현실감 

있는 언론법의 문제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자주 

언론 관련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와 판사를 초대해서 초빙강의를 하게 하고 있다. 특히 언론전문 

변호사인 Dan Barr, Terrance C. Mead 와 David Bodney 등이 필자의 강의에 와서 직접 관여한 

언론 사건의 실제 판결 얘기를 자주 전해주곤 한다. 



그리고 애리조나 대법원 판사 Frederick J. Martone 은 주 대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을 필자의 

학급에 와서 강의를 해준다. 언론기관, 특히 Arizona Republic 등의 기자나 편집인 등을 초대해 

언론법과 관련된 고충을 시간이 허락하는 데로 학생들과 듣곤 한다. 

  

V. 언론법 교수와 자격요건 

  

미국에서 언론법을 강의하는 교수의 자격요건이라고 해서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언론법을 중심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은 교수에 비해서 유리한 면이 많을 

것이다. 특히 기본적인 법에 대한 강의, 연구 등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반드시 학부 언론법 

강의에 체계적인 병학 교육이 하나의 교수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최근의 학부 언론법을 

강의하는 교수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7%가 언론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24%는 법학 박사학위를, 그리고 10%는 언론학 박사학위와 병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교수는 현재 언론학 박사학위를 갖고서 법대에 다니고 있으며 병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서 언론학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응답자 중 4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34) 

필자의 경우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언론법 중심으로 이수했으며 교수를 하면서 법대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곤 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법을 공부할 목적으로 

Yale Law School 에서 법학석사(M.S.L.) 학위공부를 했다. 법에 대한 연구는 강의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여 대학원학생시절부터 영국 미국 등에 있는 언론학 내지 법 평론 지에 글을 

내곤 했다. 

Colorado 대 학교의 연론법 교수인 Robert Trager 교수는 언론학 박사학위와 법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경우로, Minnesota 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고 Southern Illinois 

대학교에서 언론법 교수를 하다가 부교수 재직 중에 Stanford Law School 에서 법을 

공부했다. 13 년간 언론법 변호사를 하다가 다시 언론법 교수로 돌아왔다. 

최근에 정년퇴직한 미국 언론법의 권위자인 Donald Gillmor(Minnesota) 교수는 전형적인 

언론법 박사였다. 물론 대학원에서 언론법을 중심으로 공부했고 교수를 하면서 South Dakota 와 

Columbia Law School 에서 법강의를 듣곤 했다. 그의 공저인 Mass Communication Law 는 

지난 30 년에 걸쳐 6 판을 거듭하고 있다. 

흥미 있는 최근의 현상은 법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 언론학을 공부하러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언론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언론법 교수가 이런 

저런 목적으로 법대에 진학해서 법학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법을 

보다 깊이 알고 언론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1~2 과목의 언론법을 듣고서 

알맹이 있는 언론법 강의를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법철학, 헌법의 역사, 

정치제도 등에 대한 언론학 외의 강의를 듣고 다양한 법의 기능을 이해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한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경우에 대학원 시절에 역사학과와 정치학과 등의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했다. 물론 "Legal and Governmental Research in Mass Media" 강의는 언론법 

강의, 연구에 말할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언론법 교수의 자격과 구비조건은 언론학 박사학위나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학위소지는 최소한의 교수자격 요건일 뿐이다. 언론법의 끊임없는 변화는 

언론법 교수의 간단없는 강의 교재의 수정, 보완을 요구하며 계속적인 학술회의(AEJMC, ICA 

등)나 언론법 전문잡지(Communication Law Policy, Media Law and Practice (London) 등)의 

구독 그리고 언론법 전문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의 참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언론법 교수 등은 Practising Law Institute 가 주관하는 매년 11 월의 

Communications Law 세미나에 참석해서 미국 언론법 전문변호사, 교수 등의 강의를 듣고 

언론법의 최신 현안문제를 이해한다. 그리고 ABA 의 언론법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적인 정보를 

구해 강의에 이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언론법에 대한모임 등이 수시로 열린다. 

필자가 관여하는 Maricopa County Bar Association Law Media Committee 는 매년 최소한 

한 번씩 언론법에 관련된 애리조나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언론전공 학생, 교수, 

언론단체, 변호사, 판사들의 상호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기회가 언론법을 강의하는 

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구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언론법의 현장감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Ⅵ. 결론 및 요약 

  

미국의 언론학 교육에서 언론법은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언론학 초기부터 인정을 받아왔다. 

언론법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사실 미국의 민주정치와 사회 제도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상할 것은 없다. 한편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언론기관의 막강한 

영향력과 언론에 의한 일반 시민의 피해 등을 일반 국민과 언론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알려는 

노력의 산물이 바로 언론법의 근본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언론법의 교과과목의 지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 대부분의 미국대학에서 언론학 

전공학생의 경우에 언론법은 필수과목이다. 그리고 대체로 언론법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도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주요 분야인 명예훼손 등이 여전히 강의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이와 관련한 새로운 주제가 언론법 강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과거와 달러 언론법이 이제는 언론학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Arizona 주립대학교의 

법과대학, Stanford 와 Yale 법대 등이 언론법을 혹은 유사과목을 독립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Washington, D.C.)의 법과대학은 

언론법전문 법학박사학위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Florida 대학교의 언론학 대학의 경우는 법대와 

공동프로그램으로 언론법 공동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 같은 언론법 중심의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도 지만 20 여 년에 걸친 언론법 성장(학계와 법조계, 언론계)의 한 증거일 것이다. 또한 

1978 년에 나오기 시작한 Media Law Reporter(BNA)는 언론법의 판례가 이제는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축적되었음을 뜻한다. 

언론법 강의는 학교의 성격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교수개인의 취향과 

관점 그리고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론법 전공학생의 주된 관심사인 "어떻게 하면 법적인 문제를 피하면서 

주어진 언론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언론법 교수의 기본철칙이다. 언론법 

과목은 어느 학교를 불문하고 가장 힘든 어려운 과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다른 과목보다 훨씬 

많은 독서량과 난해한 판결문 이해는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법 교과서는 대체로 우수한 자질의 언론법 전공교수들이 씀으로 해서 호평을 받고 

있다. 물론 언른법 교과서의 절대적인 의존은 언론법 교수들에게 절대금물이다. 현실적으로 

교과서가 급변하는 법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따로 나름대로 

자료집을 이용하고 있다. 이때에도 A/V 테이프를 이용해서 강의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언론법 관련 

변호사나 판사 그러고 언론인을 초대해서 강의의 현실감을 더할 수 있다. 

한편 언론법 교수는 꾸준한 자기향상(강의의 교재와 정보 그리고 연구)을 할 의무가 있다. 각 

교수의 열의와 시간적인 여유와 학교당국의 배려가 어느 정도 허용된다면 미국에서의 언른법 

교수의 질적인 강의는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사실 미국처럼 언론법을 여유있게(?) 강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수준급 시설과 조건이 있는 곳이 있는지 필자는 가끔 자문해 본다. 어느 면에서 

미국 언론법의 눈부신 성장은 미국의 법 및 언론의 역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그 

결과를 차치하고라도 미국 언론학에 있어서 언론법의 미래는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법의 

조화라는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당면하면서 전통적인 언론 자유의 제문제들을 계속 

함구하리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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